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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절  토 지 행 정

  소한 국토면 에 비하여 과다한 인구가 집 함으로써 각종 부동산의 투

기, 개발이익의 사유화, 부동산거래의 음성화 등이 상존하 으나, 1989년도 말

부터 재까지 국가의 토지 공개념 제도의 추진과 정착을 한 제도의 법제화 

 행정 청의 지속 인 추진 노력 등으로 재는 부동산의 제반 여건이 양성

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. 

1.  개별공시지가 조사․산정

 가. 개별공시지가의 개념

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 이 매년 공시하는 표 지 공시지가를 기 으  

 로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 지의 특성을 비  

 교하여 국토해양부장 이 개발, 공 한「표 지와 지가산정 상토지의 지가  

 형성 요인에 한 표 인 비교표(토지가격비 표)」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 

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 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  

 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 원회 심의  

 등의 차를 거쳐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결정,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 면   

 당(원/㎡) 가격으로 매년1월1일, 7월 1일을 기 하여 연 2회 산정한다.

 나. 계법령

  □ 부동산가격공시  감정평가에 한 법률 제11조~제15조

  □ 개별공시지가조사․산정지침(국토해양부 지침)

 다. 지가산정  결정 차

   

개별토지특성조사 

 지가산정
→

감정평가사

검 증
→

주민열람 

의견 수

   
→
감정평가사

정 검증
→

부동산평가

원회 재심의
→

개별토지가격

결정·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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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구 부동산평가 원회 운

  부산 역시 정구 부동산평가 원회는 부구청장을 원장으로 당연직(총무  

 국장, 도시국장, 건축과장, 세무과장, 토지 리과장) 6명과 직 8명 등 14  

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토지가격산정에 한 비교표 지 선정의 정성, 토  

 지가격비 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정  지가산정의 정여부를 심의하   

 으며 표 지심의 1회, 산정지가  의견제출 가격 심의 2회, 이의신청가격 심의  

 2회, 연 5회 운 하 으며, 그 황은 다음과 같다. 

<산정지가 정심의 황>
(단  : 필지)

심 의 회 수 심 의 필 지 수 지가조정 필지수
2 47,091 30

<주민열람  의견 수 처리>
(단  : 건)

열람건수
의 견  수 심  의  조  정

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 각
3,021 79 14 65 79 6 24 49

                           <이 의 신 청 처 리>
(단  : 건)

이 의 신 청   수 심  의  조  정
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  각
172 86 86 172 18 35 119

마. 2007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 지가 황

<2007 개별공시지가 조사 상 필지>
            (단  : 필지)

총 필지
조   사      상

계 과세 상 국·공유지
48,437 47,091 38,871 8,220

<지    가        황>
(단  : 천원/㎡)

구분
상 업 지 역 주 거 지 역 공 업 지 역 녹지지역
소 재 지 액 소 재 지 액 소 재 지 액 소 재 지 액

최고 장 동 414-12 5,920 장 동 682-10 2,440 사동 111-21 1,180 성동 249-2 255
최 남산동 597 회동동산83 126 회동동125-1 436 성동 산5-17 3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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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정구 연도별 개별공시 지가상승률>
(단  : %)

연 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

지가상승률 +2.44 +6.59 +6.59 +5.80 +6 +5.6

 바. 개별공시지가의 활용

 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 련 국세  지방세 부과기 으로 활용  

 됨은 물론 개발부담  등 각종 부담 의 부과기 으로 활용되고 있다.

제       도    용   범   용개시일

국    세

양 도 소 득 세  양도차액 산출을 한 기 시가 ’90. 5. 1.

법인세 특별부과세 〃 ’90. 9. 1.

증    여    세  증여가액       〃 ’90. 5. 1.

종합 부동산세  부동산보유세 산출을 한 기 시가 ‘05. 1. 5.

지 방 세

재    산    세  과세표  결정 자료 ’96. 1. 1.

등    록    세  과세표  결정 자료 ’96. 1. 1.

취    득    세  과세표  결정 자료 ’96. 1. 1.

토지공개념제도 개 발 부 담  개발사업 개시시   종료시 의 지가 ’92. 8.25

기    타

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  개발제한 구역훼손부담  산정지가 ’00. 7. 1. 

개발제한구역내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 상토지 정기 ’00. 7. 1. 

국․공유재산의 부․사용료  부·사용료 산정을 한 토지가격 ’90. 6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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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절  지 적 관 리
  지 이란 국토의 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는 국가의 임을 받은 

기 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가 지정하는 기 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써 국가의 

기본  하나인 토지를 유지 리하며 주민생활에 많은 향을 미치는 분야로 

지 제도와 지 행정이라는 행정과 기술이 결합되어 있다.

  토지의 일정사항을 조사․측정하여 공부에 등록․ 리하는 지 업무는 

KLIS(한국토지정보시스템)과 GPS( 성항법시스템) 성을 통한 치결정 등

으로 신속․공정․정확한 토지기록 리는 물론 지 자료의 련 정보 공유로 

국가기반사업  제반행정의 기 자료가 될 것이다.

1.  황

 가. 면 

  구 체 토지면 은 약 65.16㎢으로 지목별  지역별 등록 황은 다음과 같다.

<지 목 별 분 포  황>

구    분 지 번 수 면  (㎡) 구    분 지 번 수 면  (㎡)

계 48,401 65,159,037.6 제    방 46 25,357

1,828 982,405 하    천 268 1,646,018.7

답 4,421 3,773,311 구  거 1,036 749,477.6

목 장 용 지 9 1,968 유 지 73 62,620

임    야 3,048 41,403,255.3 수 도 용 지 647 2,048,734.1

27,746 6,807,153.3 공  원 41 65,521.3

공 장 용 지 265 548,730.3 체 육 용 지 97 1,370,289

학 교 용 지 173 1,090,697.6 유 원 지 7 229,307

주  차  장 88 38,318.9 종 교 용 지 98 164,795

주  유  소 63 40,558.4 사    지 8 1,987

창 고 용 지 16 14,745.4 묘      지 122 127,125

도       로 7,971 3,437,895.8 잡  종  지 305 260,368.9

철 도 용 지 25 268,3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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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동별 토지 황>

      구분
 동명

토      지         구분
  동명

토      지   

지번수 면 (㎡) 지 번 수 면 (㎡)

계 48,401 65,159,037.6 선 2,169 5,771,893.0

서  7,967 1,679,704.4 두   구 3,662 6,253,595.0

   사 1,645 1,502,164.0 노   포 2,858 4,827,900.0

회   동 2,080 4,018,802.3 청   룡 1,758 6,079,857.8

오   륜 1,171 6,779,624.0 남   산 4,243 3,640,632.8

부   곡 6,513 3,958,255.4 구   서 4,305 6,234,583.4

장   8,349 6,014,363.5    성 1,681 8,397,662.0

 나. 지 공부  도시계획 열람도 황

  우리구에서 보  리하고 있는 지 공부와 건축물 장  도시계획 열람도는  

다음과 같다.

<토지(임야) 장 황>

구 분 계 토지 장 임야 장
공유지 연명부 수  치

지 부일 반 집합건물

 산 화 일 109,199 45,863 2,538 5,791 53,052 1,692

카   드 74,539 49,785 3,056 6,252 15,446 -

부   책   149    131   12    6 ‧ -

<지 (임야)도 황>

구   분 계
지      도 임  야  도

1/500 1/600 1/1,200 1/3,000 1/6,000

계 897 63 222 543 46 22

일람도색인표  58  7  14  26  8  2

도        면 609 56 199 296 38 20

2 부  작 성 231  0   9 222  0  0

<건축물 장 황>

총  계
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

소  계 총  
표제부 일  반 소  계 총  

표제부 표제부 유부

82,735 26,544 1,950 24,594 56,191 207 2,367 53,6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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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도시계획열람도 황>
(단  : 장)

         축척
 구분 합  계 1/6000 1/1200 1/600 1/500 1/3000

계 637 28 300 207 60 41

열  람  도 607 20 294 200 56 37

색  인  표 30 8 7 7 4 4

2. 지 민원

  지 민원은 생활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창구즉결민원과 지 공부 이동사항을  

 정리하는 유기한 민원이 있으며, 2008년도 지 민원 황은 다음과 같다.

(단  : 지번수/통)

구      분 업    무    명 처 리 실 

총      계 합          계 148,517

토 지 이 동

계 3,066

신  규  등  록 0

등  록    환 12

분          할 336

합          병 319

지  목  변  경 115

등록 사항 정정 36

등  기    탁 801

기          타 95

소유권 변동

계 12,349

소 유 권 보 존 61

소 유 권 이 7,743

기          타 4,545

창 구 민 원

계 47,879

열  람

소         계 2,252

토지(임야) 장 2,252

지 (임야)도 0

등  본

소         계 45,627

토지(임야) 장 30,502

지 (임야)도 2,349

토지이용계획확인원 9,010

건 축 물  장 3,7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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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 업무추진

 가. 공공용지 지목변경  합병 추진

  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공공용 토지 는 도로․  

  하천․구거 등 동일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목변경  합병되지 아니한 토지에  

  하여 조사 후 토지 리부서의 신청을 받아 지목변경 59필지, 토지합병 179  

  필지를 정리함으로써 재산 리  지 공부 리에 효율성을 제고하 다.

 나. 조상 땅 찾아주기

   본인 는 조상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리 소홀 등으로 정확한  

  토지의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찾고자하는 경우에는 제 ․호  등본을 지참  

  하여 우리 구를 방문 신청하면 본인 는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지   

  산망을 이용하여 토지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궁   

  증을 일거에 해소하고, 상속에 의한 원활한 토지소유권이 을 도모하는데   

 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〈지 정보센터 자료제공 황〉

구   분
신  청  건  수 자료제공 건수

건  수 인원수 필지수 면 (㎡)

국토정보센터 77 77 177 292,730.4

 다. 지 측량기 리

  지 측량기 은 지 삼각 과 지 삼각보조   도근 을 말하며 토지의  

경계를 결정하는 지 측량의 기 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기 측량이라  

칭한다. 시가지와 구획정리지구등의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지역에 있어 지   

삼각   지 삼각 보조 을 설치하게 되는 것으로 2008년도에는 기  

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 리에 만 을 기함으로써  

지 측량기 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 측량에 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 

있다.

〈기  리 황〉

구   분 계
지 측량기

삼각 삼각보조 도근

   수 744 15 46 6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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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절  부동산 투기억제

1. 토지거래 규제 

  국토의 효율 이고 균형 인 개발과 합리 인 이용을 하여 투기  거래가 

성행하거나 지가가 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

역으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국토를 합리 으로 효율성 있게 이용하도록 하

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「국토의 계획  이용에 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개발

제한구역은 98. 11. 25.부터 도시재정비 진지구는 ‘07. 5.23.부터 토지거래허가구

역 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거래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고 있다. 

<토지거래 규제지역>

구    분   상  지  역  상 면  (㎡)

허 가 구 역
개발제한구역 100㎡ 과

도시재정비 진지구 180㎡ 과

<허   가      황>
(2008.12.31. 재)

연     도     별 토 지 거 래 허 가(건)
2001년  74
2002년 121
2003년 168
2004년 155
2005년 154
2006년 97
2007년 165
2008년 235

2.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

 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1988년 10월부터 

부동산의 매각 는 교환시에는 계약서상에 부동산소재지 할구청장의 검인

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,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1990년 9월부터 부동산

등기신청 해태시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․징수하므로 부동산계약서 검인

제도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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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황 >
(2008.12.31. 재)

년  도  별 검 인  황(건)

2008년 527

3. 부동산거래계약 신고

  부동산 투기 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행을 

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해 공인 개사의업무  부동산거래신

고에 한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 의무제

도를 시행 하고 있다.

<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황 >
(2008.12.31. 재)

년    도 거래계약신고 황(건)

2008년 4,080

4. 부동산 개업 리

 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부추김 행   투기행 를 근 시키고 건 한 

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기 하여 부동산 개업법 제21조에 의거 2

회에 걸쳐 개업자에 한 지도ㆍ단속 등을 실시하여 부동산 개업자들이 

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투기 조장 행 가 사라지도록 조치하 다.

<  개 업 자   황>
(단  : 개소)

계   개  사   개  인 법    인

281 235 46 0

< 개업자 지도단속 실 >
(단  : 건)

계 등 록 취 소 업 무 정 지 과 태 료 시정조치등

41 0 3 1 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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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절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

   도로명 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100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

을 해소하고, 21세기 물류정보화 시 에 맞는 치정보 체계 도입을 하여 

도로에는 도로명을,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

구축하는 사업이다.

1. 사업 황

 가. 추진기간 : 1999년 ～ 2009년

 나. 추진 상 : 도로 545구간, 건물(주출입구) 25,489개소

2. 추진목

   새주소를 법 주소로 하고, 유비쿼터스 시  최 의 치정보 제공을 한 

국가자산으로 활용하여 편익증진 등을 도모

3. 법률 제정 황

  가. 도로명주소 법률 제정       : 2006년 10월  4일

  나. 도로명주소 법률시행        : 2007년  4월  5일

  다.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정   : 2007년  4월  5일

  라. 도로명주소 시행규칙 제정   : 2007년  4월 11일

  마. 정구도로명주소 조례제정  : 2007년 12월 17일

4. 추진과정

도로망체계구성 → 도로명부여 → 건물주출입구조사 → 도로기 번호부여 → 건물번호부여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↓    

기본지도  

약도제작
← 산시스템구축 ←

도로명   건물 

번호  제작․설치
←

도로명

확정․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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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추진실

  가. 도로기 번호부여  : 47,487개

  나. 건물번호부여        : 26,284개소

  다. 도로명 확정․고시    :   541개

  라. 도로명시설 제작 설치  : 도로명  952개소, 건물번호  26,284개소

  마. 산시스템 구축자료 입력   : 6종 76,824건

  바. 지형 안내지도 제작       : 93,500부

  사. 책자형 안내지도 제작  배부  : 2005년  8월 제작

  아. 새주소 통합시스템 개시    : 2007년  1월  1일 

  자.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완료  : 2008년 10월 20일 

6.  새주소 표기방법

  새주소 표기는 역시 자치구명 도로명, 건물번호  상세주소 순으로 

구성되며, 동(洞) 는 공동주택의 명칭은 참고 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

표기하도록 하 다.

7. 생활변화

  가 2007. 4. 5일부터 새주소가 법 주소 효력 발생

    □ 국민의 혼란방지를 해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

       행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

    □ 길 찾는데 물어물어 찾는 문화에서 지도문화로 변화 상

    □ 의료, 통신, 택배, 구난, 구조, 방범 등 공공분야에서 신속․정확한 치  

       찾기와 비용 감 등 효과 발생

8. 향후 추진계획

  가.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

  나. 도로명 시설물 유지ㆍ보수  산 자료 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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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절 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

  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과 련한 구비서류 작성  등기 신청 시 

구청과 등기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, 주민들의 편익을 

도모하기 하여 2003년 3월 부산지방법원 정등기소 내에 『지 장민원실』

을 설치․운 하고 있다.

  □ 장    소 : 부산지방법원 정등기소 2층 (☎519-4978)

              【부산 역시 정구 강로 539(장 동 424-1번지)】

  □ 직원 황 : 총 2명(토지 리과1명, 세무과 1명)  

  □ 장비 황 : 총 9 ( 린트기 3 , 컴퓨터 3 , 복사기 1 , 팩스 1 , 인증기 1 ) 

  □ 설치목  : 부동산 실거래가 가격신고  등기 후 등록세, 취득세 납세 고지서

                 발  등 민원인이 구청과 등기소를 반복 왕래하는 불편함을 없애고, 

등기 련 증명민원 발 으로 등기 련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.

  □  업무처리 내용

    ○ 토지(임야) 장등본 발          ○ 지 (임야)도 등본 발

    ○ 건축물 장등본 발            ○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

    ○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        ○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

    ○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업무

    ○ 등록세, 취득세 납세고지서 발

  □  처리실

 (단  : 건)

      구 분
 년 도 지 업무민원 세무업무민원 비 고

총  계 37,051 46,751

2003년 4,550 6,704

2004년 12,183 11,678

2005년 10,349 14,196

2006년 9,969 14,173

2007년 26,091 6,331

2008년 25,527 5,379


